
[별표 2] <개정 2017. 1. 6.>

업의 투자실 (제32조 련)

투자 상 시설ㆍ장비 등 투자 액

1. 채 시설 장비

가. 공기압축기류

나. 착암기류, 굴삭기류

다. 채취ㆍ 재시설류

라. 운반기계류

각종 시설ㆍ장비

등에 투자한 액

과 채굴계획 인가

를 받기 한 법령

상 의무를 이행하

는 데 든 액을 합

한 총 액이 1억원

이상

2. 선 시설 장비

가. 크랏샤 등 쇄시설류

나. 선 기기류와 그 부 시설

3. 폐석집 장, 석 치장

4. 물운반도로

5. 「 산안 법」 제5조제1항제5호의 안 장비, 같은 법

시행령 제5조제3항의 응 구호 용품의 산안 장비

구호장비 등 산안 시설 장비
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

가. 「환경 향평가법」 제22조에 따른 환경 향평가

나. 「해양환경 리법」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 향평가

다. 그 밖에 채굴계획 인가를 받기 한 계 법령상 의무

의 이행

비고: 투자 상 시설은 투자실 인정시 에 지조사 확인 시 상시로 사용할 수

있는 상태로 산 안에 설치 는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. 다만, 설치장소의

지리 여건, 투자 상 시설ㆍ장비 등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

업통상자원부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 않다.


